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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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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소득세

1. 매출금액 4,000

2. 매입금액 1,000

3. 부가가치 3,000

4. 세율 10%

5. 납부세액 300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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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퀵서비스배달원(940918)

* 경비율제도 고려하지 않음.

<사례> 근로소득 : 연말정산

연말정산

Ⅰ.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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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년원천세직무교육자료, 국세청원천세과작성

Ⅰ. 근로소득세(연말정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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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소득세(연말정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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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급여액
① 비과세근로소득 제외
②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등
③ 식대 월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④ 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10만원

2.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적공제)
① 근로자 최저생활보장 목적
② 소득공제금액 (4,000만원x15%+525만원=1,125만원)

3. 근로소득금액(1-2) (4,000만원 - 1,125만원=2,875만원)

Ⅰ.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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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50만원~200만원

②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③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소득공제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5. 과세표준(3-4) (2,875만원-600만원=2,275만원)

6. 세율

7. 산출세액 (2,275만원x15%-108만원=233.25만원)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 x  6% 

  4,600만원이하 과세표준 x 15% -   1,080,000

  8,800만원이하 과세표준 x 24% -   5,220,000

1억5천만원이하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억5천만원초과 과세표준 x 38% - 19,400,000

Ⅰ.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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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액공제(102.475만원+30만원+13만원=145.475만원)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233.25만원x30%+32.5만원=102.475만원)

② 자녀세액공제 : 1인(15만원),2인(30만원),3인(60만원),4인(90만원)

③ 연금계좌세액공제 : 700만원 15%(총급여 5,500만이하),12%

④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

 보험료세액공제 : 일반보장성보험료 x 12%
 의료비세액공제 : 총급여 3%초과지급액(한도700만원) x 15%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지급액 x 15%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x 15%

⑤ 월세세액공제 : 월세액(750만한도)x12%(총급여 5,500만이하),10%

9. 결정세액 (233.25만원-145.475만원=87.775만원)

10.기납부세액 (45,740원 x12개월 = 548,880원)

① 근로소득간이세액표
② 지급명세서

Ⅰ.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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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소득세

11.납부(환급)할 세액 (88만원-55만원= 33만원)

① 1월~12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55만원)
② 정산후 납부할세액(88만원)
③ ①>② : 환급
④ ①<② :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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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말정산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3. 원천징수세액

1. 소득공제: 9,649,680원

① 인적공제
1,500,000원x4명=6,000,000원

② 연금보험료공제
149,980원x12개월=1,799,760원

③ 특별소득공제
154,160원x12개월=1,849,920원

④ 신용카드등공제: 총급여액 25%초과 사용액

⑤ ①+②+③+④=9,649,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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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급여액 4,000   4,000

2. 근로소득공제 1,125   1,125

3. 근로소득금액 2,875   2,875

4. 소득공제 (600) (600)

국민연금,건강보험등 소득공제 (365)

5. 과세표준 2,275   1,910

6. 세율 15% 15%

7. 산출세액 233.25  179

8. 세액공제(감면) (145) (145)

9. 결정세액 88 33

10.기납부세액 (55) (55)

11.납부(환급)할세액 33 (22)

Ⅱ. 연말정산

사례1. 소득공제 추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연말정산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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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말정산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3. 원천징수세액

2. 세액공제: 366.475만원

① 근로소득세액공제(233.25만원x30%+32.5만원=102.475만원)

② 자녀세액공제 2인(30만원)

③ 연금계좌세액공제 700만원 x 15%=105만원

④ 특별세액공제 12만원+12만원+90만원+15만원=129만원

 보험료세액공제 : 100만원 x 12% = 12만원
 의료비세액공제 : [200만원-(4,000만원 x 3%)=80만원]x15%= 12만원
 교육비세액공제 : 600만원(초∙중∙고 300만원한도) x15%= 90만원
 기부금세액공제 : 100만원 x 15%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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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급여액 4,000 4,000

2. 근로소득공제 1,125 1,125

3. 근로소득금액 2,875 2,875

4. 소득공제 (600) (600)

국민연금,건강보험등 소득공제 (365) (365)

5. 과세표준 1,910 1,910

6. 세율 15% 15%

7. 산출세액 179 179

8. 세액공제(감면) (145) (145)

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221)

9. 결정세액 33 0

10.기납부세액 (55) (55)

11.납부(환급)할세액 (22) (55)

Ⅱ. 연말정산

사례2. 세액공제 추가

국민연금납입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연말정산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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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할 일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②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①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② 제공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제출

①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② 근로자 제출 소득공제·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3.10(화)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1.15(수) ~ 2.14(금)

1.20(월) ~ 2.14(금)

1.20(월) ~ 2월 말

연말정산일정표

Ⅲ.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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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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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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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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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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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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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절차

① (근로자) 2022.01.14.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 제출.
② (회사) 2022.01.14. 일괄제공신청 근로자명단 홈택스 등록.
③ (근로자) 2021.12.01.~ 2022.01.19. 홈택스에서 일괄제공신청
내역 확인(동의), 민감정보 등 삭제.
④ (국세청) 일괄제공신청 확인(동의)된 근로자 간소화자료 회사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 구축.
⑤ 회사는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 받아 연말정산 진행.

Ⅲ. 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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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세청홈텍스



1

제2강 지급명세서

2021년 12월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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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간이지급명세서

1. 근로장려금제도 도입, 실업수당
근로소득 및 3.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6월 :              7월말
7월~12월 : 다음연도 1월말

2. 3.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변경)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로 변경

3.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변경)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로 변경



4

Ⅱ.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4대보험 정산자료등
1. 근로소득 및 3.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다음연도 3월 10일

2. 퇴직소득(분리과세)
 다음연도 3월 10일

3. 기타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
 다음연도 2월 말일

4. 근로자 연말정산 위한 소득(급여)자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12월급여 1월지급시 2월1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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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源泉稅]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
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 

1. 원천징수란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 대신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2. 원천징수의무자란 법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고 납세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근로자 등)를 의미.

3. 원천세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4.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며, 사업자는 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

5. 갑종근로소득세는 세금종류이고, 원천세(=세금의 원천징수)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하나.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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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일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12월분 급여지급이 다음해 1월이면 2월 10일까지

종합소득세(5월 10일) 대상소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3.3%)
3. 기타소득(8.8%)
4. 연금소득
5. 이자소득
6. 배당소득

퇴직소득
비거주자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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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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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소득(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1. 월 60시간미만 단시간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구분

2. 사업소득
① 영리목적 자기계산과 책임하 계속∙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원천징수대상 : 저술가∙작곡가등 일정한 자 직업상 제공 인적용역
③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④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x 3.3%(지방소득세 포함)

⑤ 원천징수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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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소득
①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과세소득으로 열거한 소득
② 상금, 복권당첨금 등, 자산등의 양도∙대여∙사용

등의 대가, 보상금등 우발적 소득
③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다음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 라디오 TV 등에서 해설, 연기심사등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용역
- 그 밖의 고용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④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⑤ 위③의 인적용역 일시적 제공하는 경우

60% 필요경비
⑥ 위④ 300만원이하 선택적분리과세, 

A – (A x 60%) = 300만원
A = 750만원 (750만원이하이면 종합합산과세 혹은 분리과세)

⑦ 세율 20%(지방소득세 10%) = 22%
{A – (A x 60%)} x 22% = 8.8%  
기타소득 x 8.8% = 기타소득세액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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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세최저한과원천징수와지급명세서제출의무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인적용역 5만원이하)
범위 이내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① 원천징수신고의무 ②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발생함.

① 원천징수신고의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과세되지 않는 소득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함.
②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
소득 은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동법 동조 동항 제
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
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대부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일시적 인적
용역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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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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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대상자에 대한 상세내역 없다.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에 대한 상세내역 나타난다.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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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하여는 급여대장을 통한
소득(총급여액)파악이 필요.

1 2 3 4 5

이상 미만

5,960 5,980 541,830 494,670 405,440 386,690 367,940

5,980 6,000 546,370 499,180 408,080 389,330 370,580

6,000 6,020 550,900 503,690 410,720 391,970 373,220

6,020 6,040 555,440 508,200 413,360 394,610 375,860

6,040 6,060 559,980 512,720 416,000 397,250 378,500

(단위: 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 제1항 관련)

월급여액(천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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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총급여액과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 파악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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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hometax.go.kr)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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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hometax.go.kr)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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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hometax.go.kr)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1. 작성방식(홈텍스 직접 작성 제출)
① 기본정보입력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④ 원천징수에색환급신고서 부표
⑤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⑥ 기납부세액명세서
⑦ 신고서 작성완료

2. 변환방식(회계프로그램 생성 파일을 변환하여 전송)
① 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 메뉴 [파일변환신고]클릭

3. 신고결과 확인

4. 사례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① 납부세액만 있는 경우
② 환급세액으로 납부세액을 조정환급 처리하는 경우
③ 연말정산분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④ 전월미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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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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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무제표

상법 제29조(상업장부 종류ㆍ작성원칙) ①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상법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상법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 고시한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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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
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위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

*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註釋)사항.

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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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외부감사법 )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 손익계산서)
령 제2조(재무제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한국회계기준원)
2.16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한다.
⑴기업명 ⑵보고기간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⑶보고통화 및 금액단위

Ⅲ. 중소기업회계기준
제2조(적용) 이 기준은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
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4조(재무제표)
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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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무제표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상증법상 외부회계감사 의무 또는

결산서류공시의무 있는 공익법인

* 의료 ･학교법인, 종교법인 제외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는 기업

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주석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석

자본 
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 없으며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함.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주주지분),

자본금은 주주 납입 법정자본금

순자산･자본

구분

①기본순자산 *

②보통순자산

③순자산조정

*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①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

구분하여 표시
구분경리 요구되지 않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부채로 인식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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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무제표

★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2017.11.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실무지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상증법 제50조의4에 의하여 상증법 제16조 1항의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

2017.07. 비영리조직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해설서: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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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회계기준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7. 20.
제1조(목적)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목적은 비영리조직이 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인격 유무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 비영리조직에
적용한다.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비영리조직 전체
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제5조(재무제표 작성 목적) 이 기준에 따라 비영리조직이 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목적은 이를 외부에 보고하여 기부자, 회원, 채권자, 비영리조직에 자
원을 제공하는 그 밖의 주체(예: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비영리조직이 제공한 서비
스,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비영리조직의 관
리자들이 수탁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때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제6조(재무제표) 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현금흐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주석
② 비영리조직이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금흐름표를 작성
하지 않음에 따라 소실되는 정보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면 수지계산서로 현금
흐름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지계산서란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집
계한 표를 말한다.

Ⅰ. 재무제표(비영리조직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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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목적.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
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
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

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

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위 제1호 및 제2호 서류에 대한 주석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는 이 기준에 따른다.

Ⅰ. 재무제표(공익법인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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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수익

매입(원가) 40,000 매출(수익) 50,000

퇴직금 5,000 보조금 5,000

판매관리비 46,000

감가상각비 1,000 당기순손실 37,000

총계 92,000 총계 92,000

자산 부채 및 자본

현금 19,000 차입금 50,000

금융자산 5,000 퇴직부채 5,000

시설장치 5,000 자본금 10,000

감가누계액 (1,000) 이익잉여금 (37,000)

총계 28,000 총계 28,000

Ⅱ. 손익계산서

I.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II. 손익계산서
III. 현금흐름표
IV. 자본변동표

당기순손실 (37,000)

감가상각비 1,000

시설구입(-) (5,000)

차입(+) 50,000

출자(+) 10,000

기말현금 19,000

Ⅱ. 법인세신고

Ⅰ. 재무상태표

Ⅲ.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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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수익

매입(원가) 40,000 매출(수익) 50,000

퇴직금 5,000 보조금 5,000

판매관리비 46,000

감가상각비 1,000 당기순손실 37,000

총계 92,000 총계 92,000

Ⅱ. 손익계산서

Ⅱ. 법인세신고

①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 통장에 구분 적립한다.
② 부족한 경비 조달은 회비 및 후원금으로 42,000원을 조달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3.13.> (앞쪽)

2021.01.01.

~

2021.12.31.

① 101.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37,000) ⑤ 양도 135.등기자산 31

각 소득조정 102.익금산입 02 47,000 토 차익 136.미등기자산 32

사업 금 액 103.손금산입 03 0 지 137.비과세소득 33

연도 104.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10,000 등 138.과세표준(135+136-137) 34

소득 105.기부금한도초과 05 0 139.세율 35

금액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4 양도 140.산출세액 36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10,000 소득 141.감면세액 37

에 142.차감세액(140-141) 38

② 108.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8=107) 10,000 대한 143.공제세액 39

과세 109.이월결손금 07 법 144.동업기업 법인세배분액(가산세제외) 58

표준 110.비과세소득 08 인 145.가산세(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계산 111.소득공제 09 세 146.가감계(142-143+144+145) 41

112.과세표준(108-109-110-111) 10 10,000 계 147.수시부과세액 42

159.선박과세표준이익 55 산 기납부 148.(        )세액 43

149.계 (147+148) 44

③ 113.과세표준(112+159) 56 10,000 150.차감납부할 세액 (146-149) 45

산출 114.세율 11 10%

세액 115.산출세액 12 1,000 ⑥ 161.미환류소득 59

계산 116.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 제96조) 13 미 162.세율 60

117.세율 14 환류 163.산출세액 61

118.산출세액 15 소득 164.가산세액 62

119.합계(115+118) 16 1,000 법인 165.기납부세액 63

사업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비영리법인 (단위:원)

Ⅰ.매출액 50,000   

상품매출 50,000   

Ⅱ.매출원가 40,000   

(1)상품매출원가 40,000   

1.기초상품재고액 -          

2.당기상품매입액 40,000   

3.기말상품재고액 -          

Ⅲ.매출총이익 10,000   

Ⅳ.판매비와관리비 52,000   

직원급여 30,000   

퇴직급여 5,000   

복리후생비 4,400     

여비교통비 1,000     

접대비 1,000     

통신비 500       

세금과공과 1,000     

감가상각비 1,000   

지급임차료 4,800     

교육훈련비 1,000     

지급수수료 1,000     

잡비 1,300     

Ⅴ.영업손실 (42,000)

Ⅵ.영업외수익 5,000     

지자체보조금 5,000     

회비및후원금

잡이익

Ⅶ.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잡손실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 (37,000)

Ⅸ.법인세비용 -          

Ⅹ.당기순이익 (37,000)

손익계산서
제19(당)기 : 2021.01.01~2021.12.31.

과목
제19(당)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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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세신고

1. 결산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2.23.>

2021.01.01.

~

2021.12.31. 사업자등록번호

처분 코드 처분 코드

법인세등 500 기타사외유출

퇴직급여 5,000 유보 54

합계 5,500 합계 0

①과목 ②금액
③소득처분

④과목 ⑤금액
⑥소득처분

사업

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비영리법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3.13.> (앞쪽)

2021.01.01.

~

2021.12.31.

사업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① 101.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500) 4,500
각 소득조정 102.익금산입 02 5,500 500

사업 금 액 103.손금산입 03 0 0

연도 104.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5,000 5,000

소득 105.기부금한도초과 05 0 0

금액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4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5,000 5,000

② 108.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8=107) 5,000 5,000

과세 109.이월결손금 07

표준 110.비과세소득 08

계산 111.소득공제 09

112.과세표준(108-109-110-111) 10 5,000 5,000

159.선박과세표준이익 55

③ 113.과세표준(112+159) 56 5,000 5,000

산출 114.세율 11 10% 10%

세액 115.산출세액 12 500 500

계산 116.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 제96조) 13

117.세율 14

118.산출세액 15

119.합계(115+118) 16 500 5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2.23.>

2021.01.01.

~

2021.12.31. 사업자등록번호

처분 코드 처분 코드

법인세등 500 기타사외유출

합계 500 합계 0

①과목 ②금액
③소득처분

④과목 ⑤금액
⑥소득처분

사업

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비영리법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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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세신고

2. 신고조정

회사명 :비영리법인 (단위:원)

Ⅰ.매출액 50,000   

상품매출 50,000   

Ⅱ.매출원가 40,000   

(1)상품매출원가 40,000   

1.기초상품재고액 -          

2.당기상품매입액 40,000   

3.기말상품재고액 -          

Ⅲ.매출총이익 10,000   

Ⅳ.판매비와관리비 52,000   

퇴직급여 5,000   

감가상각비 1,000     

판매관리비 46,000   

Ⅴ.영업손실 (42,000)

Ⅵ.영업외수익 47,000   

지자체보조금 5,000     

회비및후원금 42,000 

Ⅶ.영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

Ⅸ.법인세비용 (500)

Ⅹ.당기순이익 4,500

금액
과목

제19(당)기

손익계산서
제19(당)기 : 2021.01.01~2021.12.3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2.23.>

2021.01.01.

~

2021.12.31. 사업자등록번호

처분 코드 처분 코드

법인세등 500 기타사외유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유보

퇴직급여 5,000 유보 54

합계 5,500 합계 5,000

①과목 ②금액
③소득처분

④과목 ⑤금액
⑥소득처분

사업

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비영리법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3.13.> (앞쪽)

2021.01.01.

~

2021.12.31.

사업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① 101.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4,500
각 소득조정 102.익금산입 02 5,500

사업 금 액 103.손금산입 03 (5,000)

연도 104.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5,000

소득 105.기부금한도초과 05 0

금액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4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5,000

② 108.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8=107) 5,000

과세 109.이월결손금 07

표준 110.비과세소득 08

계산 111.소득공제 09

112.과세표준(108-109-110-111) 10 5,000

159.선박과세표준이익 55

③ 113.과세표준(112+159) 56 5,000

산출 114.세율 11 10%

세액 115.산출세액 12 500

계산 116.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 제96조) 13

117.세율 14

118.산출세액 15

119.합계(115+118) 16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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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익법인명 : 비영리법인 (단위 : 원)

통합1
공익목적

사업2
기타사업

3
통합4

공익목적
사업5

기타사업
6

자산

Ⅰ. 유동자산 184,061,511 184,061,511 0 287,034,516 287,034,516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33,891,500 33,891,500 0 287,034,516 287,034,516 0

2. 미수금 3,560 3,560 0 0 0 0

3. 기타 150,166,451 150,166,451 0 0 0 0

 가.선납세금 74,370 74,370 0 0 0 0

 나.기타재예금 50,092,081 50,092,081 0 0 0 0

 다.정기예적금 100,000,000 100,000,000 0 0 0 0

Ⅱ. 비유동자산 34,609,632 34,609,632 0 0 0 0

1. 투자자산 34,609,632 34,609,632 0 0 0 0

  가. 기타 34,609,632 34,609,632 0 0 0 0

  ①특정현금과예금 34,609,632 34,609,632 0 0 0 0

자산총계(Ⅰ+Ⅱ) 218,671,143 218,671,143 0 287,034,516 287,034,516 0

부채

Ⅰ. 유동부채 34,859,952 34,859,952 0 86,867,704 86,867,704 0

1. 선수금 0 0 0 80,000,000 80,000,000 0

2. 예수금 34,859,952 34,859,952 0 6,867,704 6,867,704 0

Ⅱ. 비유동부채 0 0 0 0 0 0

1. 장기차입금 0 0 0 0 0 0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 0 0 0 0 0

부채총계(Ⅰ+Ⅱ+Ⅲ) 34,859,952 34,859,952 0 86,867,704 86,867,704 0

순자산 0 0 0 0 0 0

Ⅰ. 기본순자산 0 0 0 0 0 0

Ⅱ. 보통순자산 183,811,191 183,811,191 0 200,166,812 200,166,812 0

1. 적립금 0 0 0 0 0 0

2. 잉여금 183,811,191 183,811,191 0 200,166,812 200,166,812 0

Ⅲ. 순자산조정 0 0 0 0 0 0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0 0 0 0 0 0

2. 유형자산재평가이익 0 0 0 0 0 0

순자산 총계(Ⅰ+Ⅱ+Ⅲ) 183,811,191 183,811,191 0 200,166,812 200,166,812 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18,671,143 218,671,143 0 287,034,516 287,034,516 0

제 4 기  2021년 01월 31일

제 3 기  2020년 01월 31일

당 기 전 기
과 목

재무상태표

Ⅰ. 전기 잉여금 200,166,812

Ⅱ. 당기운영손실 (16,355,621)

Ⅲ. 당기잉여금 183,811,191

잉여금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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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익법인명 : 비영리법인 (단위 : 원)

통합1
공익목적

사업2
기타사업

3
통합4

공익목적
사업5

기타사업
6

Ⅰ. 사업수입 83,598,388 83,598,388 0 92,584,311 92,584,311 0

1. 기부금수익 82,000,000 82,000,000 0 82,000,000 82,000,000 0

2. 보조금수익 0 0 0 0 0 0

3. 회비수익 1,100,000 1,100,000 0 820,000 820,000 0

4. 투자자산수익 498,388 498,388 0 3,102,975 3,102,975 0

  가. 이자수익 498,388 498,388 0 3,102,975 3,102,975 0

5. 기타 0 0 0 6,661,336 6,661,336 0

  가.기타수입 0 0 0 6,661,336 6,661,336 0

Ⅱ. 사업비용 99,939,888 99,939,888 0 125,592,156 125,592,156 0

1. 사업수행비용 58,897,160 58,897,160 0 83,046,850 83,046,850 0

가. 기타비용 58,897,160 58,897,160 0 83,046,850 83,046,850 0

①생보사업원가 58,897,160 58,897,160 0 83,046,850 83,046,850 0

2. 일반관리비용 41,042,728 41,042,728 0 42,545,306 42,545,306 0

가. 인력비용 30,617,368 30,617,368 0 24,817,740 24,817,740 0

① 급여 25,729,470 25,729,470 0 24,109,490 24,109,490 0

③ 퇴직급여 3,287,658 3,287,658 0 0 0 0

④ 복리후생비 1,024,980 1,024,980 0 0 0 0

⑥ 기타 575,260 575,260 0 708,250 708,250 0

나. 시설비용 3,134,470 3,134,470 0 3,559,696 3,559,696 0

① 시설유지관리비 3,134,470 3,134,470 0 3,559,696 3,559,696 0

다. 기타비용 7,290,890 7,290,890 0 14,167,870 14,167,870 0

① 여비교통비 184,400 184,400 0 0 0 0

② 소모품비 874,420 874,420 0 180,600 180,600 0

③ 지급수수료 3,588,180 3,588,180 0 8,393,840 8,393,840 0

⑤ 업무추진비 0 0 0 290,000 290,000 0

⑥ 회의비 1,273,000 1,273,000 0 1,419,980 1,419,980 0

⑧통신비 82,680 82,680 0 740,350 740,350 0

⑨세금과공과금 1,250,810 1,250,810 0 1,356,500 1,356,500 0

⑩운반비 15,400 15,400 0 46,000 46,000 0

⑪도서인쇄비 22,000 22,000 0 495,000 495,000 0

⑫사무용품비 0 0 0 4,600 4,600 0

⑬세계대회사업원가 0 0 0 1,241,000 1,241,000 0

Ⅲ. 사업이익(손실)(Ⅰ-Ⅱ) (16,341,500) (16,341,500) 0 (33,007,845) (33,007,845) 0

Ⅳ. 사업외수익 29 29 0 3,102,985 3,102,985 0

1. 기타 29 29 0 3,102,985 3,102,985 0

  가.이자수익 0 0 0 3,102,975 3,102,975 0

  나.잡이익 29 29 0 10 10 0

Ⅴ. 사업외비용 14,150 14,150 0 603,279 0 603,279

1. 기타 14,150 14,150 0 603,279 0 603,279

  가.잡손실 14,150 14,150 0 603,279 0 603,279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0 0 0 0 0 0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0 0 0 0 0 0

Ⅷ. 세전 당기운영이익(손실) (16,355,621) (16,355,621) 0 (30,508,139) (29,904,860) (603,279)

Ⅸ. 법인세비용 0 0 0 0 0 0

Ⅹ. 당기운영이익(손실)(Ⅷ-Ⅸ) (16,355,621) (16,355,621) 0 (30,508,139) (29,904,860) (603,279)

당 기 전 기

운영성과표

제 4 기  2020년 02월 01일부터  2021년 01월 31일까지

제 3 기  2019년 02월 01일부터  2020년 01월 31일까지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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